
창립관련사항보고서 

 

 

아래 본인은 기존 회사인 주식회사 휴온스글로벌 (“분할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휴온스바이오파마 (“신설회사”)의 창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1. 신설회사는 분할회사로부터 바이오 사업부문(“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물적분할(“본건 분할”)하여 다음과 같이 설립되는 회사임. 

 

사업목적:  

1. 의약품 관련 기술 및 제품의 제조업 

2. 의약원료 및 중간체 제조업 

3. 의약품 원료, 중간체, 완제품의 용역 및 수탁제조업 

4. 바이오 의약품 연구개발, 제조, 판매업, 무역업 

5. 보툴리눔 독소단백질 치료제 제조업 

6. 보툴리눔 및 기타 물질의 검출 및 진단키트 제조업 

7. 신약 특허 기술이전 및 이에 따른 로열티 획득사업 

8. 신약개발 사업 

9. 화장품 소재 및 첨가물 제조 및 판매업 

10.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11. 동물의약품 개발, 제조 및 도소매업 

12. 생물학적제제 제조업 

13.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14. 건강기능식품 등 제조, 가공, 판매 및 수입판매업 

15. 유헬스케어 사업 

16. 연구개발, 연구개발 자문 및 연구개발 용역업 

17.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18.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19. 엔젤투자 및 창업 인큐베이팅(엑셀러레이팅) 

20.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21. 위 각호에 부대되는 수출입업 및 수출입알선업 



22.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50,000,000주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4,000,000주 

1주의 금액                  :  금500원 

자  본  금                  :  금2,000,000,000원 

 

2. 본인은 관련 분할계획서(“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2021년 3월 19일 개최된 

분할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승인 받고, 해당 분할계획서에서 정하고 위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설명하여 승인 받은 바에 따라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2021년 3월 31일 분할계획서를 수정하고 공시하였음. 

 

3. 분할회사의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이에 귀속되는 자산, 부채 및 권리 의무는 

분할기일(2021년 4월 1일)에 신설회사로 이전됨. 

 

4. 분할의 결과 신설회사는 4,00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여 분할회사에게 신주를 

배정함. 

 

5. 분할계획서에 예정된 바와 같이 신설회사의 설립 절차가 완료되었기에 금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음. 

 

위와 같이 보고함. 

 

 

    일자:  2021년 4월 1일 

 

    설립위원 주식회사 휴온스글로벌 

 

    대표이사 윤 성 태 

 


